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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커피 원두 부가세 면제 설명회 개최

- 커피업계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협조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4일(금)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22.7.1일)에 앞서 

시행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 원두*는 주로 생두 또는 로스팅 형태로 들어오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면제는 생두에 한해 적용된다.

  * ’21. 원두 수입물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 생두 165,060천톤(89%), 로스팅 19,707천톤(11%)

  * ’21. 원두 수입금액(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 생두 563,649천$(62%), 로스팅 352,131천$(38%)

  이번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감소하면서, 생두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두를 직접 수입․가공(로스팅 등)․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

(최대 8개월)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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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외식) : 개인 연 매출 4억 원 이하 9/109, 그 외 8/108, 법인 6/106

(식품) : 제조업 2/102

  농식품부는 커피 업계에 부가세 면제 시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면서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생두를 직접 수입하여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7월 1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커피 관련 단체에는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공급업체와 인하된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커피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커피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커피 원두(외식) 수입․유통 구조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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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커피원두(외식) 수입․유통 구조

<수입 부가세 면제시 혜택>

◈ ①, ② 업체 : ⅰ) 기존 부가세 환급절차(최대 8개월)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현금흐름 개선
ⅱ) 생두가 면세농산물이 됨에 따라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법인사업자 6/106, 개인사업자 연매출 4억원 이하 9/109, 그 외 8/108)

◈ ③ 업체 : 수입시 구매금액 감소

◈ ④, ⑤ 업체 : (①, ②업체 공급가격 인하시) 원두 구매금액 하락

◈ ⑥ 업체 : (③업체 공급가격 인하시) 원두 구매금액 하락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개인사업자 연매출 4억원 이하 9/109, 그 외 8/108, 법인사업자 6/106,)


